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7,440,332 21,823,210

일반회계 663,308,464 19,899,254

특별회계 64,131,868 1,923,956

기타특별회계 64,131,868 1,923,9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94,570 26,83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1,195,600 35,868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00,293 9,009

주차장특별회계 835,590 25,06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371,400 11,142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550,494 1,246,515

평택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74,813 11,244

GSEPS복합화력특별회계 9,607,942 288,238

삽교호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211 1,206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 301,369 9,041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당진시기반시설특별회계 1,991 60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특별회계 5,759,595 172,788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98,000 71,940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122,3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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